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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종 산가격 평정 등28 (( )

⑧지방 치단체 직접공 개발 또는 경 수 사업

조성한 산 매각하는 에는 당해 산가격 제 항1

규정에 하고 원가계산 등 준 동산 경 등

시 상황에 라 당해 지방 치단체 결정할 수 다.

다만 제 조제 호 규정에 하여 지방 치단체 조, 42 1

산가격 평정방법 정하여진 경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제 조 종 산 매각에 한 특 지방 치단체42 ( )

직접 경 수 사업 조성한 종 산에 하여 제 조27

및 제 조에 하고 당해 지방 치단체 조 매각39 준

등 정할 수 다 경 매각 준 중 매각가격.

정함에 어서는 건비 토지매 비 보상비를 포함한다, ( )

그 밖에 개발에 소 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

하한 정하여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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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닉 공 산 신고에 한 보상84 ( )

제 항 보상1② 천만원 한1 하여 닉 산 종

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 조 정한다.

제 조 닉 공 산 신고에 한 보상84 ( )

제 항 보상1② 천만원 한3 하여 닉 산 종

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 조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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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종 산가격 평정 등27 ( )

지방 치단체 직접공 개발 또는 경 수 사업 조성⑧

한 산 매각하는 에는 당해 산가격 제 항 규정에1

하고 원가계산 등 준 동산 경 등 시 상황에 라

당해 지방 치단체 결정할 수 다 다만 제 조제 호. , 42 1

규정에 하여 지방 치단체 조 산가격 평정방법 정하

여진 경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조 종 산가격 평정 등 삭제27 ( ) ⑧

제 조 종 산 매각에 한 특 지방 치단체 직접42 ( )

경 수 사업 조성한 종 산에 하여 제 조 및 제 조에27 39

하고 당해 지방 치단체 조 매각 준 등 정할

수 다. 경 매각 준 중 매각가격 정함에 어서는 건

비 토지매 비 보상비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발에 소 비, ( )

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 하한 정하여야 한다.


